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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 원 지 방 법 원

제 3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나6589  사해행 취소 등
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
이사 B

소송 리인 동  법 법인 담당변 사 이재웅

소송복 리인 변 사 이종균

피고, 피항소인 황C 

 1 심  결 창원지 법원 통 지원 2012. 4. 13. 고 2011가단11022 결

변  종 결 2013. 4. 17.

 결  고 2013. 5. 15.

주 문

1. 1심 결  취소한다. 

  가. 피고  D이 별지 목  재 부동산  2/13 지분에 하여 2008. 7. 3. 체결한 

상속재산분할 는 17,836,986원  범  내에  이를 취소한다. 

   나. 피고는 원고에게 17,836,986원과 이에 하여 이 결  다 날부  다 갚는 

날 지 연 5%   계산한 돈  지 하라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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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한다. 

청구취지 항소취지

주 과 같다. 

이 유

1. 사실

  가. 이 사건 구상 채권  생 

    1) D  1995. 4. 7. E 주식회사 부  1,000만 원  출 았고, 원고는  출

에 하여 D과 보증보험계약  체결하 다. 

    2) 원고는 D이  출  상 하지 않자 1999. 6. 24. E 주식회사에 1,100만 

원  변 하 다. 

    3) 이 사건 소  당시 원고  D에 한 구상 채권(이하 이 사건 구상 채권

이라 한다)  원리  합계액  35,630,240원이다. 

  나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 등 

    1) 별지 목  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  D  부(父) F 명

 소 권이 등 가 마쳐  있었는데 F가 사망함에 라 F  처(妻) 피고가 

3/13 지분, 그 자 인 G, H, I, D, J가 각 2/13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  상

속하 다. 

    2) 피고, G, H, I, D, J는 2008. 7. 3.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 단독 상

속하  하는 상속재산분할 (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라 한다)를 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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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) 피고는 2011. 8. 26.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2008. 7. 3. 분할에 한 상

속  원인  한 소 권이 등 를 마쳤다. 

  다. D  채 과상태 

  D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 당시 채 과상태 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상

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 

  (다  없는 사실, 갑 1 내지 7 증  각 재, 통 시청에 한 사실조회결과, 변  

체  취지)

2. 원고  주장  

 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를 하면 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자신  상속지분

 포 한 행 는 원고를 롯한 D  채권자들  해할 목  이루어진 사해행

이므  취소 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  피고는 원고에게 17,836,986원과 이에 

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  

3.   단

  가. 피보 채권  존재 여부 

    1) 피보 채권  존재 

     인 사실에 하면 이 사건 구상 채권  채권자취소권  피보 권리가 다. 

    2) 피고  시효소멸 주장  이에 한 단  

    에 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상 채권이 생한 1999. 6. 24.부  5 이 도과

한 뒤임이 명 한 2011. 11. 10. 이 사건 소를 하  인 할  있다. 

    그런데 갑 9 증  재  변  체  취지에 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상 채권

 소멸시효가  인 1999. 8. 24. 울 앙지 법원 99가소712159  D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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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 이 사건 구상  지  구하는 소를 하여  법원 부  원고 승소 

결  고 아 그 결이 1999. 12. 3.  사실, 원고는 2009. 5. 7. 이 사건 구상

채권  소멸시효 연장  하여 울 앙지 법원 2009가소1736638  구상  청

구  소를 하여 2009. 5. 24.  법원 부  이행권고결  았고 그 결 이 

2009. 6. 10.  사실이 인 다. 

     인 사실에 하면 이 사건 구상 채권  시효 간이 경과하  에 원고가 구

상 청구  소를 하 이 역 상 명 하여 이 사건 구상 채권  소멸시효는 

단 었 므 , 이를 지 하는 원고  주장  이  있고 피고   주장  결국 이  

없다. 

  나. 사해행  립 여부 

    1) 사해행  립 

    상속재산  분할 는 상속이 개시 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  공 가  상

속재산에 하여 그 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  단독소  하거나 새 운 공

계  이행시킴 써 상속재산  귀속  시키는 것  그 질상 재산권  목

 하는 법 행 이므  사해행 취소권 행사  상이   있고, 이미 채 과 

상태에 있는 채 자가 상속재산  분할 를 하면  자신  상속분에 한 권리를 포

함 써 일  채권자에 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  채권자에 

한 사해행 에 해당한다( 법원 2007. 7. 26. 고 2007다29119 결 참조). 

  에  본  같이 D이 이 사건 부동산 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

이미 채 과 상태에 있었 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를 하면  이 사건 부동산 

 자신  상속지분에 한 권리를 포 하고 피고  하여  이 사건 부동산  단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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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속하게 함 써 일  채권자에 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. 

  라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 에 해당한다. 

    2) 피고  주장  이에 한 단 

      가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는 사해행  취소  상이 지 않는다는 주장

     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는 실질이 상속포 이므  사해행 취소  

상이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

      상속포 가 사해행  상이   없  피고  주장과 같다. 

      그러나 상속포 는 상속인  지 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  피상속인 

또는 후  상속인 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 인격 인 계를 체  단하

여 행하여지는 ‘인  결단’  질  가지는 것이어  재산권만  상  하는 

상속지분  포 나 상속재산 분할  엄격히 구별 다는 사 과  같  사  

고 하여 민법이 상속포 에 하여 엄격한 한  요구하고 있는 사  등  참작하면 

재산  면에 있어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가 상속  포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

생하 다 하 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 실질이 상속포 에 해당한다고는 할 

 없다. 

      라  피고가 법한 간 내에 상속포 를 하지 않 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

분할  실질이 상속포 에 해당함   한 피고  이 부분 주장   나아가 

살필 필요 없이 이  없다. 

      나) 피고가 F 부  이 사건 부동산  증여 았다는 주장 

      피고는 F가 사망하  에 F 부  이 사건 부동산  증여  것이므  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는 사해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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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살피건 , 피고가 들고 있는 사 이나 출한 증거만 는 F가 사망하  

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 증여하 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

증거가 없 므 , 피고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 

      다) 이 사건 부동산에 한 D 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

      피고는 D이 F 사망 에 F 부  1,300만 원  증여 아 이 사건 부동산

에 한 D 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 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는 사해행

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 

      살피건 , 피고가 들고 있는 사 이나 출한 증거만 는 D이 F가 사망하

 에 F 부  1,300만 원  증여 았  인 하 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, D이 

F 부  1,300만 원  증여 았다고 하 라도 그러한 사 만   이 사건 부동산에 

한 D 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 어 우므  피고   주장 역시 이

 없다. 

  다. 사해행 취소  원상회복 법

    1) 가액 상여부에 하여 

    갑 10 증  재  변  체  취지에 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 

이후인 2011. 10. 18. 이 사건 부동산  K에게 126,500,000원에 매도하 고, K  

2011. 11. 23. 이 사건 부동산에 하여 소 권이 등 를 마  사실  인 할  있

다. 

    그 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 처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

할  없게 었 므 , 원고는 피고를 상  원  신 그 가액 상당  상

 구할  있  뿐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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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구체 인 가액 상  

    갑 10 증  재  주식회사 국민 행에 한 거래 출명 결과  변  체

 취지에 하면, 이 사건 부동산  가액  이 사건 변 종결일에 가 운 2011. 10. 

18. 당시 126,500,000원인 사실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 이후인 2011. 11. 23. 이 

사건 부동산에 어 있  주식회사 국민 행 명  근 당권 등 가 말소  

사실과  같이 말소  당시  근 당권  피담보채 액이 7,543,500원인 사실  

인 할  있다. 

    그 다면 피고  D 사이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는 이 사건 부동산  가액

에   피담보채 액  공 한 나 지 118,956,500원(= 126,500,000원 - 7,543,500원) 

 D  상속지분 2/13에 해당하는 18,301,000원(= 118,956,500원 × 2/13 지분)  한

도 내에  취소   있  뿐이다. 

  라. 소  결 

 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합 는 원고가 구하는 에 라 17,836,986원  한도 내

에  취소 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 17,836,986원과 이에 한 지연

손해  지 할 가 있다. 

4. 결  

 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이 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  결  달리한 1심 

결  부당하므  이를 취소하고 주 과 같이 결한다. 

재 장      사 주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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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사 이 웅

            사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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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 록

(1동  건  시)

통 시 L맨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콘크리트조 평슬래 지붕 12  공동주택(아 트)

( 지권  목 인 토지  시)

통 시 M  2063.5㎡

( 부분  건  시)

9  902 , 철근콘크리트조 59.85㎡

( 지권  시)

소 권 지권 2063500분  27790. 끝. 


